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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∼ ③ 

① 

∼ ③ 

① 

∼ ③ 

  <신  설> 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

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

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

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

의 비율을 40% 이상으로 

하여야 한다.

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

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

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

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

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

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

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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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∼ ③ ① ∼ ③ 

  <신  설> 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

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

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

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

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  ④ ∼ ⑥ (생  략)   ⑤ ∼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

지와 같음)


